
여월1-1구역 주택재개발 정구역의 정비구역 

지정에 따른 의견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가. 제안일자  제안자 : 2008년 6월  30일 부천시장 제출

 나. 회부일자 : 2008년 7월  1일

 다. 상정  의결일자

   ◦ 제145회 부천시의회( 제1차 정례회) 제7차 건설교통 원회 (2008년 

7월 16일) 상정․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   (제안 설명자 : 도시균형개발과장  박완규)

□ 제안이유

  ○ 오 정구 여월동 10-11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집되어 있 고 

기 반 시 설 이  부 족 하 여 지역주민 의 개발욕 구가  증 되 고 있 으 며 , 

2010부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(2006.9.18) 

2006년 11월 23일에 조합설립추진 원회가 승인된 주택재개발정

비사업  정구역임 .

  ○ 본 지역을 도시 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   

하여 기반시설확보, 주거환경개선, 쾌 한 도시 공간 등을 확보하고 

지역발 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

코자하며,

  ○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견을 

청취하고자 함.



구역면적 택지면적 정비기반시설 등 건폐율 용적률 계획세대수 비고

44,911.0㎡ 32,947.19㎡ 10,970.0㎡ 25.19% 199.91% 660세대

□ 주요내용

  가. 오정구 여월동  10-11번 지 일원 44,911.0㎡에 하여 도시  주거

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

행하는 방식임.

  나. 주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녹지, 도로, 공원, 공공청사등을 건설하여 

기반시설확보  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쾌 한 주거공간을 확

보하고 지역발 에 기여코자 함.

□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(안)

  

  1. 정비구역 결정조서

구분 정비사업의 
구      분 구역의 명칭 위      치 면적(㎡) 비고

신규
주택재개발
정비사업

여월1-1구역 오정구 여월동 10-11번지 일원 44,911.0

 

  2. 토지이용계획(기반시설계획)   

구   분 명   칭
면 적(㎡)

비율(%) 비 고
기정 증(감) 변경

합  계 44,911.0 - 44,911.0 100.00

소   계 7,305.3 증)3,664.7 10,970.0 24.43

정비기반
시설 등

도로용지 4,477.9 감)337.9 4,140.0 9.22

어린이공원 - 증)2,280.0 2,280.0 5.08

완충․경관녹지 - 증)1,275.0 1,275.0 2.84

공공공지 - 증)1,275.0 1,275.0 2.84

공공청사 2,827.4 감)827.4 2,000.0 4.45

소  계 37,605.7 감)3,664.7 33,941.00 75.57

택지 택지1
공동주택

용지
36,452.5 감)3,505.31 32,947.19 73.36

존치 어린이집 1,153.2 감)159.39 993.81 2.21



  3.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

구역면적(㎡) 정비기반시설면적(㎡)

44,911.0
계 도로 어린이공원 완충․경관녹지 공공공지 공공청사

10,970 4,140 2,280 1,275 1,275 2,000

  4.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․건폐율․용적률․높이․층수에 대한 계획

결정
구분

가구또는
획지구분

위치 면적(㎡)

건축시설계획

건폐율
(%)

용적률
(%)

층수
(높이)

연면적
(㎡)

주된용도

신설 공동주택부지
부천시 오정구 

여월동
10-11번지 일대

32,947.19 25.19 199.91
13층
이하

100,813.67
공동주택 및 

부대․복리시설

용적률 완화
◦기본계획용적률 180%, 개발가능용적률 200%이하
◦공공시설부지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: 26.03%

(공공시설 확보부지율 : 24.43%)
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
◦주택 규모별 건설비율
  - 85㎡ 이하 : 총 건설 세대수의 80%이상
◦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: 총 건설세대수의 17%이상

건축선에
관한 계획

  -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함

5. 정비사업 시행계획

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

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․ 복리시설 건설 공급

구분 기존 세대수 예정 세대수 증감 세대수 비 고

세대수 713세대 660세대 감) 53세대

□ 관련근거

  ○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 내지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

□ 참고사항

  ○ 결정권자 : 부천시장

  ○ 붙임  토지이용계획도 및 배치도  1부.  끝.



□ 토지이용계획도

         부천시 여월1-1구역 

10 50 110m0 20

토지이용계획도

공동주택 및 부대·복리시설

주택재개발정비구역계

도시계획도로

완충 경관녹지

공공청사

어린이집(존치)

어린이공원

공공공지

도시계획 시설(도로)
입안중

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

경관녹지

완충녹지

어린이공원

도시계획도로

공공공지

공공청사

어린이집

□ 배치도

         부천시 여월1-1구역 

10 50 110m0 20

배 치 도

여월택지개발지구

여월택지개발지구

도시계획 시설(도로)
입안중

비   율

%

%

%

%

16.52

43.33

%

%

세 대 별 세 대 수

합    계

세대

세대

140.05 m

세대

세대

109

660

286

152 23.03

100

일 반 소 계

세대113 17.12

82.88세대547

2

108.08 m2

81.18 m2

%세대12 1.82

(전용29.20)

82.74 m2

%세대45 6.8259.98 m2

%세대56 8.4843.50 m2

임 대 소 계

(전용41.50)

(전용61.30)

(전용114.98)

(전용84.98)

(전용59.98)



3. 주요질의  답변 요지

  

질              의 답              변

○베르내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향후 개발  
  할 계획인데 이에 한 책이 있는지?

○도로폭이 일정하지 않아 주민 통행에   
  불편을 래하고 있는데 이에 한   
  책은 있는지? 

○의견안 계획을 수립 제출시에는 반드시  
  권리자수, 계획세 수, 세입자 등을 반  
  드시 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.

○여월 1-1지구는 고도제한 등으로 열악  
  한 환경이므로 인센티 를 주고 용 률  
  을 상향 하도록 조치 할 계획은 있는   
  지?

○하수과와 교통행정과 등 련 부서와  
  의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개발시 별  
  도 계획을 수립하겠음.

○도로과, 건축과 등 련 부서와    
  의하여 건축허가시 건축물을에 한
  조정할 게획이며 도시계획을 수립할  
  때 반 토록 하겠음.

○계획 수립시 반드시 반 하겠음.

○조합측과 긴 히 조하여 검토하겠
음. 

4. 토론요지

   가. 찬성토론 : 없  음

   나. 반 토론 : 없  음

5. 심사결과   

   ○ 찬성의견채택

6. 소수의견의 요지 

   ○ 없  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  

   ○ 없   음

8. 붙임서류 : 의견서 1부.



동1-1, 춘의1-1, 송내1-2, 여월1-1구역 주택재개발 

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 심곡본동 주택재개발

정구역 기본계획 변경에 한 의견서

의안번 호

2 73 , 2 74 ,

2 75, 2 76 ,

2 77

 안건 명

동1-1,춘의1-1,송내1-2,여월1-1구역 주택재개발

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 심곡본동 주택재개발

정구역 기본계획 변경에 한 의견(안)

제  출 자 부 천 시 장

 의  결  제 14 5회  부 천 시 의회  ( 제 1차 정례회 )

 연월일  제 7차 건 설 교통 원 회  회 의 ( 2 0 0 8 .  7.  16 )

동1-1,춘의1-1,송내1-2,여월1-1구역 주택재개발 정구역의 정비구역

지정  심곡본동 주택재개발 정구역 기본계획 변경에 한 의견서

   ○ 노후불량주택이 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

      개발욕구가 증 되고 있으며, ‘2010 부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

      기본계획“이 수립됨에 따라 조합설립추진 원회가 승인된 주택

      재개발정비사업 정구역을 ‘도시  주거환경정비법’상 주택재

      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, 주거환경 개선, 쾌 한

     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고 지역발 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

      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

   ○ 각 지구별  공통사항으로

      - 뉴타운 사업과 주택재개발 사업등 개발사업의 동시 다발

         추진으로 인한 도시공동화 상, ㆍ월세 문제등 지역

        사회의 문제  발생이 상되는바, 도시균형개발과, 뉴타

        운개발과, 건축과 등이 긴 한 조체계를 구축하여 이에

        한 책을 마련

      - 송내 1-2구역내 신한일 기 식당부지  건물이 편입되어

        철거되면 신한일 기 회사원의 식사제공에 문제 이 발생



        되니 공장 본 부지내 식당 건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조

        치므로 이에 한 책 요망

      - 도로확충계획에 따라 구역별 주변도로만 확충하는 계획

        수립으로 간선도로와의 연결도로 일부구간에서 병목 상

        이 발생하여 교통체증 상 발생이 상되는바 이에 한

        장기  책 방안 마련

      - 심곡본동 주택재개발 정구역은 당  계획 비 변경계

        획  구역 남측 자연녹지와의 지구계 도로가 폐쇄되어

        도로이용에 불편이 상되는 이에 한 책 마련

  ○ 이상과 같은 의견이 반 된 주택재개발 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

      정구역 기본계획변경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성

     의견을  채택함 .』

2 0 0 8 .     7.    16 .

                       부 천 시 의회  건 설 교통 원 회  원 장



의  안
번  호

제277호 제출년월일 : 2008.  6. 30

의  결
년월일

2008.  7. 18

(제145회)
제  출  자 : 부  천  시  장

여월1-1구역 주택재개발 정구역의 정비구역 

지정에 따른 의견안

□ 제안이유

  ○ 오 정구 여월동 10-11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집되어 있 고 

기 반 시 설 이  부 족 하 여 지역주민 의 개발욕 구가  증 되 고 있 으 며 , 

2010부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(2006.9.18) 

2006년 11월 23일에 조합설립추진 원회가 승인된 주택재개발정

비사업  정구역임 .

  ○ 본 지역을 도시 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   

하여 기반시설확보, 주거환경개선, 쾌 한 도시 공간 등을 확보하고 

지역발 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

코자하며,

  ○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견을 

청취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  가. 오정구 여월동  10-11번 지 일원 44,911.0㎡에 하여 도시  주거

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

행하는 방식임.

  나. 주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녹지, 도로, 공원, 공공청사등을 건설하여 

기반시설확보  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쾌 한 주거공간을 확

보하고 지역발 에 기여코자 함.



구역면적 택지면적 정비기반시설 등 건폐율 용적률 계획세대수 비고

44,911.0㎡ 32,947.19㎡ 10,970.0㎡ 25.19% 199.91% 660세대

□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(안)

  

  1. 정비구역 결정조서

구분 정비사업의 
구      분 구역의 명칭 위      치 면적(㎡) 비고

신규
주택재개발
정비사업

여월1-1구역 오정구 여월동 10-11번지 일원 44,911.0

 

  2. 토지이용계획(기반시설계획)   

구   분 명   칭
면 적(㎡)

비율(%) 비 고
기정 증(감) 변경

합  계 44,911.0 - 44,911.0 100.00

소   계 7,305.3 증)3,664.7 10,970.0 24.43

정비기반
시설 등

도로용지 4,477.9 감)337.9 4,140.0 9.22

어린이공원 - 증)2,280.0 2,280.0 5.08

완충․경관녹지 - 증)1,275.0 1,275.0 2.84

공공공지 - 증)1,275.0 1,275.0 2.84

공공청사 2,827.4 감)827.4 2,000.0 4.45

소  계 37,605.7 감)3,664.7 33,941.00 75.57

택지 택지1
공동주택

용지
36,452.5 감)3,505.31 32,947.19 73.36

존치 어린이집 1,153.2 감)159.39 993.81 2.21

  3.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

구역면적(㎡) 정비기반시설면적(㎡)

44,911.0
계 도로 어린이공원 완충․경관녹지 공공공지 공공청사

10,970 4,140 2,280 1,275 1,275 2,000



  4.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․건폐율․용적률․높이․층수에 대한 계획

결정
구분

가구또는
획지구분

위치 면적(㎡)

건축시설계획

건폐율
(%)

용적률
(%)

층수
(높이)

연면적
(㎡)

주된용도

신설 공동주택부지
부천시 오정구 

여월동
10-11번지 일대

32,947.19 25.19 199.91
13층
이하

100,813.67
공동주택 및 
부대․복리시

설

용적률 완화
◦기본계획용적률 180%, 개발가능용적률 200%이하
◦공공시설부지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: 26.03%

(공공시설 확보부지율 : 24.43%)
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
◦주택 규모별 건설비율
  - 85㎡ 이하 : 총 건설 세대수의 80%이상
◦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: 총 건설세대수의 17%이상

건축선에
관한 계획

  -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함

5. 정비사업 시행계획

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

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․ 복리시설 건설 공급

구분 기존 세대수 예정 세대수 증감 세대수 비 고

세대수 713세대 660세대 감) 53세대

□ 관련근거

  ○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 내지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

□ 참고사항

  ○ 결정권자 : 부천시장

  ○ 붙임  토지이용계획도 및 배치도  1부.  끝.



□ 토지이용계획도

         부천시 여월1-1구역 

10 50 110m0 20

토지이용계획도

공동주택 및 부대·복리시설

주택재개발정비구역계

도시계획도로

완충 경관녹지

공공청사

어린이집(존치)

어린이공원

공공공지

도시계획 시설(도로)
입안중

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

경관녹지

완충녹지

어린이공원

도시계획도로

공공공지

공공청사

어린이집

□ 배치도

         부천시 여월1-1구역 

10 50 110m0 20

배 치 도

여월택지개발지구

여월택지개발지구

도시계획 시설(도로)
입안중

비   율

%

%

%

%

16.52

43.33

%

%

세 대 별 세 대 수

합    계

세대

세대

140.05 m

세대

세대

109

660

286

152 23.03

100

일 반 소 계

세대113 17.12

82.88세대547

2

108.08 m2

81.18 m2

%세대12 1.82

(전용29.20)

82.74 m2

%세대45 6.8259.98 m2

%세대56 8.4843.50 m2

임 대 소 계

(전용41.50)

(전용61.30)

(전용114.98)

(전용84.98)

(전용59.98)


